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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제도명 대상 적용범위 (주요내용)

제조단계 안전인증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

※0.09톤 이하 제외사용단계 안전검사

법적 규제 현황22

주요 사고사례33

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

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

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

제2편 안전기준 제1장 제9절 양중기  제157조 ~ 제15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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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44

안전조치55
1

2

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(안전보건규칙 제157조)

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158조)

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 경우의 조치방법 주지

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 사다리 붐 

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 금지

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이동 금지

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 실시

아웃트리거 설치 철저 장비 사용 후 
확실히 고정하고 운행

사다리를 뽑은 상태로
주행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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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시작 전

작업종료 후

법적 의무사항 외 전도 등 위험방지 조치

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전도사고 사례

사다리 붐 인출·인입 시 유도로프(가잉로프) 사용

- �건물측에서 로프를 내려 붐 끝단부에 유도 로프를 연결하여 붐 인출 후 건물측에  

기댈 때까지 로프로 지지

- �붐을 인입할 경우 붐이 수직으로 세워져 인입할 때 까지 작업자가 유도 로프로 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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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의무사항 외 전도 등 위험방지 조치

천둥, 번개, 강풍 시 사용금지

기준각도

이하

작업금지

제작사 설계기준에서 
정하는 각도 이하 작업금지

사다리를 벽면 등에
고정 지지

주차 브레이크 설치

운반구 작업자 탑승 금지

고임목 설치

용도 외 사용금지 접근 금지 조치

설계 기준각도 이내로 건물 벽과 고정 설치

감전위험이 있거나 강풍이 부는 경우 작업 중지

작업 중 주차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

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등 용도 외 사용금지

작업반경 내 통행 제한

운반구로부터 화물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조치 실시

- 화물 적재 시 하중이 한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

- 적재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

3 화물의 낙하 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1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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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재해예방 OPS(2022-산업안전보건인증원-377)

•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사례(2020-산업안전보건인증원-886)

•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을 지킵시다(2018-서비스-120

[참고] 함께 볼만한 공단 개발 콘텐츠

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점검표66
번호 점검항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

1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수검 여부 확인  

2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여부

3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금지 조치 및 교육 여부

4
운반 화물의 낙하 방지 조치 여부

 - 로프 체결 또는 편하중 생기지 않도록 조치 확인

5
과부하 방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

 - 적재하중 초과시 경보장치 작동여부 확인

6
권과방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

 - 운반구 과상승시 사다리 최상부 도달 전 자동정지 여부 확인

7 운반구 수평조절장치 정상 작동 여부

8 붐 상승상태에서 아웃트리거 작동 불가하도록 연동 인터록 장치 확인

9
아웃트리어 전복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

 - 지면접촉 상태 이상 시 경보발생

10
와이어로프 결함 여부 확인

 - 지름의 감소(7%초과), 소선절단(10%이상) 시 사용금지

11 조작부분의 명칭 및 표시상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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